
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[별표 2의2] <신설 2022. 12. 20.>

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(제13조의10제1항 관련)

1. 종류

가. 최초교육: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처음 수행하려는 경우 교통영향평가기술자

로서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ㆍ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

한 교육

나. 계속교육: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

하는 교육

2. 내용 및 방법

가. 내용: 기술자 윤리교육, 교통공학, 도로 계획 및 설계, 주차장 계획 및 설계,

교통영향 평가 관련 법령ㆍ제도,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실무 관련 내용으로

한다.

나. 방법: 교육과정에 따라 집합교육, 이러닝교육, 현장학습 등 교육목적을 효과

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한다.

3. 대상 및 시간

구분 대상 시간

가. 최초교육
1)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40시간

2) 초급ㆍ중급ㆍ고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 35시간

나. 계속교육
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

으로서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한 사람
20시간

4. 이수시기 및 연기

가. 최초교육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등급 인정을 받은 후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

기술인력으로 최초 등록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.

나.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최초교육 또는 계속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

이 되기 전 6개월 이내에 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.

다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,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등록대상에서 제

외된 후 다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최초교육

또는 계속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은 다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

기술인력으로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.



라. 교통영향평가기술자는 질병ㆍ입대ㆍ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목부터

다목까지의 시기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기 사

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

의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.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

내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.

5.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제4호라목에 따른 교통

영향평가교육훈련 연기의 세부사항, 그 밖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시간의 인정

등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
